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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제 72차 총회 위원회에서 국제 질병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의 개정판인 

ICD-11에 정식으로 등재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와 관련한 여러 사안들을 고찰해보

았다. 우선 ICD-11에 게임 이용 장애가 등재되기까지의 주요 사건 및 배경들에 대해 살펴  

보았고,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화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 정의 및 용어와 진단 기준, 

지속성과 유병률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질병 코드화의 결과로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 

과잉진단과 낙인효과, 치료 체계 측면에서 고찰해보았다. 끝으로,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후속

연구의 방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 게임 이용 장애, IC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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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

하 WHO)는 2019년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린 제 72차 총회 위원회에서 국제 

질병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이하 ICD)의 개정판인 ICD-11에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도박중독과 함께 중

독행동에 따른 장애(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의 범주에 포함하였다(Owen, 2019). 

ICD-11에 등재된 게임 이용 장애는 첫째, 게

임에 대한 조절력의 상실, 둘째, 일상의 다른 

활동들보다 현저하게 게임행동에 우선순위를 

부여, 셋째,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

하고 게임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이용이라는 

세 가지의 증상이 적어도 12개월 이상 나타나

고 이러한 행동양상이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장 또는 중요한 기능적 영역에서 손상을 가

져올 때 진단된다(WHO, 2019). ICD-11의 결정

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찬반 논쟁은 물론 국

내에서도 한국 표준 질병 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에 게임 이용 장

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진

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 이용 장애 진단의 한계

점과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 논하고, 심리사회

적 관점에서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 배경

2017년 12월 WHO는 국제 질병 분류의 개

정판인 ICD-11에 게임 이용 장애가 중독행동

에 따른 장애의 범주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

힘으로써 게임 이용 장애의 ICD-11 등재 가능

성을 예고한 바 있다(Revell, 2017). WHO의 발

표 이후, 세계 각국의 많은 석학들과 게임협

회 관계자들이 그에 대한 찬반을 제기하면서 

두 입장 간의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로 인해 

WHO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 등재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Sohn, 2018), 2018년 

6월 18일 ICD-11을 사전 공개하게 된다(WHO, 

2018).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

부 및 보건복지부, 한국게임산업협회로 구성

된 정부 공동 방문단이 2019년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144

회 WHO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문영수, 2019), 2019년 5월 28

일에 게임 이용 장애가 공식적으로 ICD-11에 

등재 되었다.

ICD-11의 게임 이용 장애 등재로 국내에서

도 게임 이용 장애의 KCD 등재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 가운데 눈여

겨볼 점은 게임 이용 장애를 언급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는 ‘게임 이용 장

애’라는 용어를, 보건의학과 관련된 학회들은 

‘게임 사용 장애’라는 용어를, 일부 자료들에

서는 ‘게임 장애’라는 용어를 쓴다. 사전 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용(利用)’은 “대상을 필요

에 따라 이롭게 씀”이라는 뜻을, ‘사용(使用)’

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이용’ 또는 ‘사용’ 이

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 ICD-11

에 등재된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의미가 달

라질 수 있다. 용어 혼용에 대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미국정신의학회가 발행하는 정

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iagnost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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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이하 

DSM-5)을 참고해보면, ‘substance use disorder’

를 국내에서는 ‘물질 사용 장애’로, ‘internet 

gaming disorder’는 ‘인터넷 게임 장애’로 표기

하고 있다. use 라는 용어의 유무에 따라서 국

내 번역 표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ICD-11의 등재된 gaming disorder는 use가 없

는 명칭이므로 국내에서는 ‘게임 이용 장애’로 

표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사실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논의는 ICD-11 

이전에 DSM-5에서 인터넷 게임 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 이하 IGD)로 언급된 바 있다. 

DSM-5에서는 인터넷 게임 장애와 관련된 연

구 및 근거가 부족하지만 대안적인 성격모형

과 문화적 형성 및 측정과 평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및 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DSM-5의 

제 3부에 IGD를 포함시켰다(APA, 2013). 

DSM-5에서 제시한 인터넷 게임 장애는 9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5가지 증상이 

12개월 동안 나타날 때 진단내릴 수 있다. 이

후 유럽과 북미, 남미, 아시아 및 호주 국가들

의 전문가들이 모여 DSM-5의 IGD 기준 안에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Petry et al., 2014). 연구 결과, 9개의 기준들에 

대응되는 9개의 하위변인들(집착, 금단, 내성, 

중단 또는 감소의 실패, 다른 활동들의 포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게임을 

이용, 기만,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탈출, 관계 

또는 직업 및 교육 기회의 손상)을 도출되었

다.

ICD-11 및 DSM-5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과도한 게임 사용으

로 인한 문제 발생과 이에 대한 개입의 필요

성이 자리 잡고 있다. Saunders 등(2017)은 26명

의 학자들과 함께 온라인 게임 이용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게임 사용으로 인한 많

은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게임 이

용 장애의 유병률이 일부 아시아 국가의 청소

년들에게는 10~15%, 일부 서구 국가의 청소

년들에게는 1~10%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뇌 영상 연구를 

통해 게임 이용 장애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서 물질 및 도박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비슷한 

뇌 영역이 활성화 된다는 것을 밝혔고(Saunders 

et al., 2017), 게임을 하는 동안 뇌에서 도파민

이 분비되었으며(Koepp, 1998) IGD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서 전두엽, 측두엽 및 

변연계에서 도파민 수용체의 활성이 감소된다

는 것(Tian, 2014)이 밝혀졌다. 한편, 게임 이용 

장애의 진단이 게임으로 인한 기능적인 손상

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주기 때문에 병리를 과

잉추정하게 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결

과적으로 게임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사

례를 보다 잘 식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보고

되었다(Billieux et al., 2017). 또한, 게임 산업체

들이 각계의 학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게임 이

용 장애로 인한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그들

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이 제기되면

서 게임 이용 장애를 ICD-11에 포함하는 것이 

임상적 근거와 공중 보건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합하며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치료와 예방

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 주장도 있다(Rumpf et 

al., 2018).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의 한계점

한편,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에 대한 

찬성 의견 못지않게 반대 의견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Aarseth 등(2017)은 24명의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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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모아 WHO의 ICD-11 게임 이용 장

애 질병 코드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

고, Griffiths 등(2016)은 21명의 학자들의 의견

을 모아 게임 이용 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밝혔다. 이외에도 반대 의견들을 종

합하여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에 대한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통일된 정의 

및 용어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게임 

이용 장애 개념에 대한 학자들 간의 통일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Griffiths et al., 2016) 

게임 중독에 대한 523편의 논문을 살펴본 결

과, 게임 중독에 대한 정의 및 용어가 16가지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콘텐츠

진흥원, 2019). 특히, 각 논문들이 제시하고 있

는 게임 자체의 정의가 통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매체 측면에서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보면, 일반적인 모든 게임을 총칭하는 

‘게임’과 구체적인 게임의 유형 및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 ‘비디오 게임’, ‘인터넷 게임’, 

‘온라인 게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용

어의 표현 측면에서도 크게 ‘장애(disorder)’, 

‘중독(addiction)’, ‘병리적(pathological)’, ‘문제적

(problematic)’이라는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

데, 이러한 구분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학자

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

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둘째, 현재의 진단 기준으로 게임 이용 장

애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

재의 게임 이용 장애 진단 기준은 물질 사용 

중독과 도박 중독의 진단 기준에 의존하고 있

는데 물질 사용 중독과 도박과 같은 행동 중

독 사이에는 금단과 내성에 대한 이해 방식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므로(Van Rooij & 

Prause, 2014), 이들 기준을 그대로 게임 이용 

장애에 적용할 경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잘못 

진단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공

개된 ICD-11를 살펴보면, 게임 이용 장애는 

도박 장애와 동일한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HO, 2019). 이러한 진

단 기준들은 낮은 특이도를(specificity) 가지며, 

낮은 특이도를 가진 진단 기준들은 적응 상의 

문제가 없는 많은 게임 이용자들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잘못 분류하도록 이끌 수 있다

(Aarseth et al., 2017). 이러한 진단 기준의 동일

함은 게임의 유형이나 플랫폼과 같은 게임의 

특성들을 간과하고 게임을 도박과 동일하게 

보는 오류를 품고 있다. 실제로 게임의 유형

이나 플랫폼은 과도한 게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안현수, 

임소혜, 2013; 장미경 등, 2004; Nagygyörgy, 

2013).

셋째, 게임 이용 장애로 인한 부정적인 결

과 및 지속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

는 것이다. 18세 이상 미국 성인 온라인게임 

정기이용자 패널 4,594명을 6개월 간 추적 조

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시작 전에는 IGD

의 진단 기준 9가지 중 5가지 이상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1.49%였지만 6개월 후에는 5개 

이상의 진단 기준을 유지하는 대상자들은 없

었으며 3명의 참가자만이 4개 이상의 인터넷 

게임 장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Weinstein, Przybylski, & Murayama, 2017). WHO

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게임 이용 장애의 판

단 기준은 12개월이지만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IGD 증상은 지속적이기보다는 일시적

이며, IGD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 증상의 지속성

과 관련해서 게임 이용과 관련된 전향적 추적 

조사를 실시한 코호트 연구(cohort study)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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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Waterberg et al., 2018), 35%(Krossbakken, et 

al., 2018), 50%(Ko et al., 2007; Van Rooij et al., 

2010), 84%(Gentile et al., 2011) 등 연구마다 상

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게임 장애의 부

정적인 결과 중 하나인 지속율 측면에서도 일

정하지 못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게임 사용과 폭력적인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고(Przybylski & 

Weinstein, 2019) 담배나 약물을 끊었을 때 나

타나는 금단 현상이 게임 중단 후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Griffiths et al., 2016).

넷째, 게임 이용 장애의 유병률이 불분명하

다는 것이다. 게임 이용 장애 설문 참여자의 

극단적인 응답 패턴으로 인해 유병률이 부풀

려져 보고될 가능성이 있고(Przybylski, 2016), 

실제 임상 장면에서 게임 이용 장애 해당자들

을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작은 표

본으로 분명한 유병률을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Van Rooij, Schoenmakers, & Van de 

Mheen, 2017). 현재의 게임 이용 장애 진단 기

준이 높은 공존이환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아주 적은 수의 임상 환자들의 인터뷰에 의존

한 평가라는 점과 연구 방법론의 허술함으로 

인해 향후 오진할 우려가 있다(Aarseth et al., 

2017). 또한, 과도한 게임 사용에 대한 기존의 

척도가 30개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그 가운데 가장 많

이 사용된 척도는 Young(1998)의 IAT(Internet 

Addiction Test)인 것으로 나타났다. IAT는 인터

넷 중독을 진단하는 척도로써 인터넷 중독과 

과도한 게임 사용 간에 존재하는 분명한 차이

로 인해 IAT로 측정한 과도한 게임 사용에 대

한 유병률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듯, 2017년 국내 청소년의 인

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고위험군 + 

잠재적위험군)의 비율은 30.3%인 것에 반해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17년 청소년의 게

임 과몰입위험군(과몰입군 + 과몰입위험군)

의 비율은 2.6%로 나타났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한편, DSM-5 이후 DSM-5의 IGD 기준을 

준거로 한 척도들이 국내․외적으로 개발 및 

타당화되고 있지만(권선중, 김예나, 2019; 

Stavropoulos, Bamford, Beard, Gomez, & Griffiths, 

2019) 과도한 게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하는 것에 대한 한계로 인해 아직까지 이들 

척도들의 임상적 근거는 밝히지 못한 실정이

다. 즉, 지금까지 보고된 유병률은 측정하는 

척도에 따라 각각 상이한 결과를 보고할 가

능성이 있고,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는 척도로 

과도한 게임 사용에 대한 유병률을 보고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의 결과로

예상되는 혼란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2019년 ICD-11

에는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되었다. 

ICD-11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에 대해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게임 이용 장애 질

병 코드화로 인해 발생할 공중 보건과 의학 

및 과학, 사회 및 권리 기반에 미칠 영향 때

문이다(Fried et al., 2017). 이들을 요약하여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로 인해 

진단 남용의 문제와 과잉의료화의 문제가 나

타날 수 있다. 우선 DSM과 같은 진단 기준

들의 확장으로 인해 정신병 및 질병에 대한 

과도한 진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F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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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는 1종 오류(false positive)에 의한 것일 

수 있는데 즉, 실제로는 게임 이용 장애로 진

단될 대상자가 적음에도(Weinstein, Przybylski, 

& Murayama, 2017)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화로 인해 게임 이용 장애로 진단되는 대상자

가 실제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ESA, 

2018). 따라서 진단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유용성이 필요

하다(Van Rooij et al., 2018). 이러한 진단 남용

의 문제는 과잉의료화와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과잉의료화의 문제는 임상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

다(이경민, 2019). 임상적 측면에서 과잉의료화

의 문제는 약이나 수술과 같은 의료적 개입에 

대한 유용성의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이를 

너무 보편화시킨다는 것에 있다. 사회적 측면

에서 과잉의료화의 문제는 발생하는 질병을 

독점적인 전문가 집단에게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과잉의료화의 문

제는 문제 해결의 상품 서비스화에 있다. 이

와 같은 과잉의료화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진

단 남용의 문제와 결합하여 건전한 게임 이용

자들에게 게임 이용 장애 진단이 내려질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만 10

세부터 65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2%가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한국콘텐

츠진흥원, 2018)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될 경우 많은 수의 게임 이용자들을 게임 

이용 장애로 진단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둘째,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될 

경우, 낙인(stigma)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낙인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부정적 속성이나 특정 정체성을 가졌

다는 이유로 사회적 관계에서 가치절하 당하

거나 차별당하는 과정으로 낙인찍힌 사람들

은 배척당하고, 평가절하 되며, 거부당하고 

여러 분야에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게 된다

(Goffman, 1963). 몇몇 연구들은 게임과 같은 

행동에 대한 중독이 조현병이나 물질 중독에 

비해 낙인의 부정적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Feldman & Crandall, 2007; Horch & 

Hodgins, 2008). 행동 중독의 경우, 물질 중독

과 달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해당 

행동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

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된 수준을 벗어난 경우 

대상자에게 물질 중독보다 더 심각한 낙인이 

부여된다(Hing et al., 2015).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중독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치료 도

움을 요청하기를 꺼리게 만들고(Hing, Nuske, 

Gainsbury, & Russell, 2016), 치료의 중단을 잦

아지게 한다(Horch, & Hodgins, 2008). 또한 중

독 행동을 절제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대중들

은 분노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반

응을 보이게 되고(Hing et al., 2015), 이로 인해 

낙인의 대상자는 소속감이 감소하며(Feldman, 

& Crandall, 2007), 부정적인 평가 및 자기낙인

을 경험하게 된다(Hing, Holdsworth, Tiyce, & 

Breen, 2014). 이에 대다수의 학자들은 사회적 

낙인을 행동 중독의 치료를 방해하는 장애물

로 언급하고 있다(Carroll, Rodgers, Davidson, & 

Sims, 2013; Gainsbury, Hing, & Suhonen, 2014; 

Hing, Nuske, Gainsbury, & Russell, 2016; Hing, 

Russell, & Gainsbury, 2016; Hing, Russell, 

Gainsbury, & Nuske, 2016; Hodgins, & 

el-Guebaly, 2000; Rockloff, & Schofield, 2004). 실

제로 카지노 도박 및 eSports 도박과 과도한 

게임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통제집단인 금

융위기를 경험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큰 사회

적 거리감이 나타났고, 과도한 게임 사용에 

대한 대중들의 정서적 반응은 도박 조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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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비난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정서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Peter et al.,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도한 게임 사용

이 도박 중독의 경우와 같이 심각한 낙인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는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낙인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국내의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더 클 수 있다.

셋째, 게임 이용 장애의 치료 체계에 혼란

이 생길 수 있다. ICD-11과 같은 진단 체계 

분류가 필요한 이유는 임상적 의사결정의 용

이성, 보험 청구, 예산 할당, 국가 기관에서의 

통계적 결과 제시의 용이성 등이 있다. 이 가

운데 핵심은 질병으로 등재될 경우 진단 및 

약물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는 아직 근

거가 미약한 편이다. 현재는 과도한 게임 사

용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시탈로프람

(escitalopram)과 같은 항우울제나 메칠페니데이

트(methylphenidate)와 같은 ADHD 치료제를 복

용시키는 경우가 많다(박정하 등, 2015). 하지

만 이러한 약물들은 두통과 복통과 같은 부작

용들이 있고(송후림 등, 2014; Wolraich, 2011), 

특히 게임 이용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발달 과정 중에 있

기 때문에 약물의 부작용에 보다 민감하여(송

후림 등, 2014), 생리적 발달 과정, 또래 관계 

등 신체 및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

이 미칠 수도 있다(Harrison, Cluxton-Keller, & 

Gross, 2012). 또한,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 코

드화될 경우, 현행법상(이상민 등, 2011) 지금

의 지역사회 심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유득권, 이영호, 2018). 즉, 약물이 필요 없는 

수준의 대상자들에게도 지역사회 기반 심리사

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논  의

본 논문에서는 ICD-11의 게임 이용 장애 질

병 코드화와 관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고찰

해보았다.

ICD-11은 2017년부터 게임 이용 장애를 질

병으로 코드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2019년에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

였다. 이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진행 중에 있다. 게임 

이용 장애는 DSM-5에서도 인터넷 게임 장애

라는 이름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여러 연구

들에서는 과도한 게임 사용으로 인한 폐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코드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통일된 정의 및 용어

에 대한 합의가 없고, 현재의 진단 기준으로 

게임 이용 장애를 측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

으며, 게임 이용 장애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에 대한 연구 및 근거가 부족하고, 게임 이용 

장애의 유병률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이유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코드화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보고되고 있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에 대한 한계점

에도 불구하고 ICD-11에는 현재 게임 이용 장

애가 질병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

서 향후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화의 적

용에 따른 예상되는 혼란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은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을 가능토록 할 것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화로 인하여 진단 남용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고, 낙인 효과로 인한 폐해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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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치료 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즉,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과잉 진단할 우려

가 있고, 사회적으로 게임 이용 장애라는 낙

인이 씌워짐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게임 이용

자들을 치료 장면에 올 수 없게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심리

사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의 한계와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

란을 바탕으로 향후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한 실증적 연

구의 축적을 통해 통일된 정의 및 용어를 확

정하고, 유병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확보

하며, 과도한 게임 사용에 따른 폐해를 분명

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증후군(syndrome)과 장애(disorder), 질병(disease)에 

대한 차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통 병인

론(etiology)과 병리론(pathology)에 대한 근거가 

모두 충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질병으로 분류

하지만 만약 이러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면 장

애 또는 증후군으로 분류해야 한다(Kazdin, 

1983). 앞서 살펴본 대로,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병인론 및 병리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만큼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 만약 병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명확히 알

고 있다면 의료모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즉,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치료 

및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병의 원인

과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면 

질병모델에 따른 접근은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향후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된 원인과 

과정에 대한 연구와 치료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의 축적 이후에 질병으로 분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둘째, 진단명보다 우선적으로 치료 효과성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도한 게임 사용

과 관련된 국내․외 947편의 논문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의․약학 분야의 논문이 447편

(4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학 분야 논

문들의 연구주제 가운데 치료와 예방 및 개입

방안과 관련된 논문의 비율은 3.7%에 불과했

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즉, 연구의 부족

으로 인해 치료 및 개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얻기가 힘들다. 이 경우, 기존 

중독 행동의 치료 및 개입과 관련된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중독 행동과 관련하

여 의료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치료

효과도 적을 경우 외국에서는 심리사회적 

접근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Dean, Morris, & Denise, 2013; 

Lemaire, & Patton, 2004). 따라서 게임 이용 장

애에 대한 진단에 앞서 치료 및 개입방안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중심(evidence based)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약물치

료 및 심리치료 간의 비교 연구와 자발적 회

복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셋째,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에 대한 

한계 및 적용 시 예상되는 혼란에 대한 종합

적인 대응 방안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게

임 이용 장애의 진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후속연구 및 대응 방안뿐 아니라 질병으

로 등재되어 국내에 적용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게임 이용 장애 진단은 부정적

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노시보 효과

(Nocebo effect)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즉, 게

임을 같이 하던 친구가 게임 이용 장애 진단

을 받는다면 자신도 게임 이용 장애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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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따라

서 향후에는 ICD-11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탐색해보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

가 과도한 게임 사용에 대한 비의료적 모델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적 모델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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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ussion about gaming disorder of ICD-11:

Focused on psychosocial implications

Yong Su Song          Seung Mo Lee          Sung Man Shin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study briefly reports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gaming disorder, which was officially included under 

a section of “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rs” in the 11th revision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ICD-11) on May 25 at the 72nd WHO assembly held in Geneva, Switzerland. First, we looked 

at the background and main events regarding the inclusion of gaming disorder in the ICD-11 and 

summarized its negative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definition, terminology, duration, and prevalence. 

Next, we went further and examined potential harms from the formalizing this disorder to our society. 

Finally, we provide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countermeasures focused on psychosoci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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